
임대차계약 해지 통고

1. 본인은 귀하와 2021년 6월 30일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아래와 
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

- 아    래 -
   목적물 : *************************
   임차보증금 : 금 3,000,000원
   월 임대료 : 금 460,000원(매월 1일 선불 지급 조건)
   임대차기간 :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2개월

2.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100,000원을 2021년 6월 30일 계약 
당일 지급하고, 나머지 금2,900,000원은 같은 해 7월 1일 지급하여 잔금지
급일부터 약 4개월째 입주해오고 있습니다.

3. 그런데, 귀하는 2021년 8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현재까지 3
개월째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, 본인은 다음과 같이 수차례 직접 또는 부
동산을 통하여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. 

   1) 2021년 8월 9일 본인이 귀하에게 지급 요청 문자 발송 
    : 아무 회신이 없었으나, 뭔가 일시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조  
    금 기다려 보기로 함.
   2) 2021년 10월 5일 본인이 계약 당시 부동산(아크로퍼스트 부동산)에 상

황 확인을 요청함.
   : 부동산이 귀하와 통화한 결과, 빠른 시일 내에 송금한다고 했다고 하여, 

기다려 보기로 함.
  3) 2021년 10월 7일 귀하가 본인에게 직접 연락
   : 현재 동생이 살고 있어서 밀리고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2021년 10월  
    12일에 송금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, 해당일에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음. 
  4) 2021년 10월 15일 본인이 귀하에게 재차 지급 요청 문자 발송 
   : 현재까지 귀하로부터 아무 회신이 없는 상태임.



  5) 2021년 10월 22일 본인이 부동산에 재차 상황 확인 요청 
   : 부동산에서도 귀하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며, 문자를 남겼다고 함. 관리

실에 확인해 보니 관리비도 밀린 상태라고 함.

4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
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,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
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일, 
위 기한내 건물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변제하시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
적 조치를 취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  10.   28.
                       


